
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2026-299호

구제역 백신접종 명령

「가축전염병 예방법」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른

구제역 백신접종 명령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6년 5월 12일

농림축산식품부장관

□ 접경지역과 서해안 지역의 가축(소·염소 등 반추류) 소유자 또는

관리자(이하 “소유자등”이라 한다)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해당 가축

전 두수에 구제역 백신접종 실시

○ 목적 : 제1종 가축전염병(구제역)의 예방

○ 지역 : 접경지역* 및 서해안 지역**

     * 인천(강화·옹진), 경기(고양·파주·김포·연천), 강원(철원·화천·양구·인제·고성)

    ** 인천(나머지 전 지역), 경기(평택·화성·시흥·안산), 충남(보령·서산·당진·서천·홍성·태안), 

전북(군산·김제·고창·부안), 전남(목포·해남·영암·무안·함평·영광·신안·진도)

○ 대상 가축명 : 반추류 동물(소·염소 등)

○ 가축전염병의 종류 : 구제역

○ 실시기간 : 접경지역은 6월까지, 서해안 지역은 10월까지 2회 접종

- (접경지역) 2026년 5월 13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

      * 접경지역은 구제역(SAT1형) 백신을 5월 31일까지 1차 접종하고, 4주 경과 후 6월 

30일까지 구제역(SAT1형) 백신을 2차 접종하되, 럼피스킨과 구제역 백신접종이 

중복되는 시·군은 구제역(SAT1형) 백신(2차)과 럼피스킨 백신을 같은 날에 접종



- (서해안) 2026년 9월 1일부터 2026년 10월 31일까지

      * 서해안 지역은 9월 1일부터 30일까지 O·A형과 SAT1형 백신을 같은 날 1차 접종하고, 

4주 경과 후 10월 31일까지 구제역(SAT1형) 백신(2차)을 접종

○ 그 밖에 필요한 사항

- 접종 지원 대상 가축의 소유자등은 원활한 백신접종을 위하여 소 보정

등에 적극 협조할 것

- 럼피스킨 또는 O·A형 구제역 백신과 SAT1형 구제역 백신을 같은 날

접종한 개체에 대해서는 「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 등 지급요령」

제3조제3항제7호에 따른 기간을 4주로 연장

- 접종 기간 중에는 백신접종(2회)을 모두 완료한 가축에 한하여 거래하되,

부득이한 경우 매도인은 미접종 사실을 통지하고 매수인은 이를 확인

하여 접종을 완료할 것

□ 유의사항 : 이 명령을 위반하는 경우 「가축전염병 예방법」 제60조제1항에

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, 구제역 발생 시

같은 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살처분 보상금을 감액할 수 있음

이 공고는 2026년 5월 13일부터 시행한다.


